
[노동법 쟁점 (김영호 노무사)]
기본적인 판례법리를 많이 물어보았던 2021년 문제와 달리 2022년 문제는 대부분 다 최신 판
례 중심으로 엮여져 있고, 중요하지만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형사적 법리를 묻는 문제들
도 출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일단 간략하게 쟁점만 올려 드립니다. 

노동법 1교시 

문제 1 – 물음 1 (사례연습 76번 / 핵심쟁점 101)

근무성적 불량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(징계해고가 아니라)를 모티브로 출제하
였습니다. 매우 중요한 판례이므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였습니다.  

문제 1 – 물음 2 (사례연습 84번 / 핵심쟁점 110)

해고의 서면통지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법리를 모티브로 출제하였습니다. 해당 사안에
서는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. 

전제  : 해당 해고의 종류 – 통상해고 (징계해고가 아님) 
        ※ 근무성적 불량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를 했다는 점을 확인. 큰 

배점이 아니지만, 논의전개를 위해서 적시. 

쟁점 :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(23조 1항) 
       (1)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
       (2) 판단기준 – 상당기간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

될 가능성이 어려운 경우(지위, 업무내용, 요구성과나 전문성의 정
도,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준, 개선 기회부여 여부 
및 개선여부, 근로자의 태도, 사업장의 여건 등이 판단기준) 

결론 :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,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. (*포섭은 생략) 

쟁점 : 해고의 서면통지의 방법 
       ※ 포함해야 할 내용 : 조문(27조), 조문의 취지,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

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/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
알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유의 축약기재도 
가능함 but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27조를 위반한 것임. 

결론 : (사직권유 거부라는 사정만 있을 뿐)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27
조를 위반.



문제 2 (사례연습 28번 / 핵심쟁점 44)

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뜨거운 감자입니다. 설상여금 혹은 정기상여금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
판례였습니다. 특히 정기상여금 지급시 재직요건을 둘러싼 판례법리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
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 

쟁점 :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재직요건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판단기준 
       ※ 포함해야 할 내용 : 조문의 내용(시행령 6조1항) / 고정성에 대한 일반 법리 / 

재직요건을 붙인 임금의 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한 일반법리 / 규정이 충돌하는 
정기상여금에 대한 판단 (지급실태나 관행, 노사의 인식, 정기 상여금 및 그 밖
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)

결론 : 종합적 고려할 때, 비례지급을 해 왔으므로,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  



노동법 2교시 

문제 1 – 물음 1 (사례연습 52번 / 핵심쟁점 166)

강의 중에, 이 판례를 사랑하는 교수님들이 많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. 공인노무사 시
험에서는 이상하게 형사법리를 묻는 문제가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, 이제는 형사법
리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. 

문제 1 – 물음 2 (사례연습 61번 / 핵심쟁점 174)

쟁의행위의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직장점거를 많이 출제하지만,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피케팅
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쓸거리가 아주 풍부하지는 않으므로 작은 문제로 출
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20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. 

문제 2 (사례연습 19번 / 핵심쟁점 133)

조합활동은 오랜기간동안 출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, 그리고 시기,수단,방법의 정당성 판단
시 고려해야 할 최신 판례가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. 

쟁점 :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의 위법성 
       관련법령 (노조법 4조, 형법 20조) / 원칙 : 위법 / 예외 : 위법성 조각 (삶의 터

전 및 장소의 한계 -> 도급인의 이익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 등 사
회통념상 용인해야 하는 경우 :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, 방식,기간과 행위태양, 업
무성격과 사업장규모, 참여근로자의 수, 쟁의행위 장소나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
이용관계, 도급인의 업무수행 제한정도, 노동조합 활동관행 등)

결론 : 위법하지 않다.

전제 : 대체근로의 위법성 여부 (해당 대체근로가 위법하다는 논의, 간략한 전개 필요)  

쟁점 :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피케팅의 위법성
       (실력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 : 경위, 목적, 수단과 방법, 결과 등

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,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
별적으로 판단)  

결론 : 대체근로 저지행위는 위법하지 않다. 

쟁점 : 조합활동의 정당성 (특히 시기,수단, 방법의 정당성 판단시 고려사항 적시) 
       (주체, 목적, 시기, 수단과 방법 / 시기수단방법과 관련된 최신판례법리), 



 

결론 : 주체, 목적이 정당하며 /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의 침해여부 및 정도와 조합활동의 
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비교형량해 볼 때 시기와 수단,방법도 정당하다


